
③제1항, 제2항의 승강장 규모는 국유철도건설규칙이 정하는 바에

②무배치간이역에는 승강장을 설비하여야 한다.

을 부설할 수 있다.

급에 필요한최소한의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, 필요한 경우 화물측선

제5조 (간이역의 설비 ) ①배치간이역에는승강장, 대합실, 화장실 등 여객취

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거 간이역 및 임시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

5. 타 교통기관의 1일 2왕복 이내의 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

4. 관광 또는 보양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

3. 대도시 근교지역으로 주민의 편익상 특히 필요할 때

2. 1일평균 승강인원이 300 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

1. 간이역을 설치할 지점과 인접역간의 거리가 3㎞ 이상일 때

임시승강장을설치.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 (간이역의 설치 ) ①철도운영자는다음 각호의경우에는 간이역 또는

여객 및 화물취급을 하는 간이역을 말한다.

2. "무배치간이역" 이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

또는 운전취급을 하는 간이역을 말한다.

1. "배치간이역" 이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직원을 배치하고 여객화물

제3조 (정의 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 ) 간이역 설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

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 (목적 ) 이 기준은 국유철도건설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역 설

제정 2004. 12. 30 철도시설과 -1614

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



이 기준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2. 화물 취급량이 1일평균 1량이상으로 예상될 때

1. 무배치 간이역중 1일평균 승강인원이 각 500 명 이상일 때

러하지 아니하다.

다음과 같다. 다만,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

제6조 (간이역의 승격) 무배치 간이역에서 배치 간이역으로 승격 기준은

의한다.


